
이은림 의원 (환경수자원위원회, 국민의힘)
 □ 질문내용

 ○  현재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(2022.1.)에 따르면, 사회복지시설의 

위탁운영 신청시 신청단체의 수탁신청 의결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

및 회의록 사본(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소집통지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)을 제출토록 하고 

있습니다.

 ○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단법인과 같이 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

있는데, 지침에는 사단법인과 달리 제출서류를 별로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, 혼돈을 

초래하고 있습니다. 사회적협동조합이 시립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시 총회와 이사회 

회의록 중 어느 것을 제출하는 것이 적법한 의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.

□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.

 ○ 사회적협동조합이 시립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지침 취지상 

사단법인과 같이 ‘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’입니다.

   - 수탁신청시 법인의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통지서와 회의록 사본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해당 

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받은 후 수탁신청하였는지를 확인

하는데 있습니다.

   - 따라서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33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이사회는 사업

계획의 ‘작성’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제29조(총회의 의결사항)에는 총회에서 사업

계획을 ‘승인’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시립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할지 여부는 

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

 ○ 현 지침상 사회적협동조합이 누락된 부분은 23년도 지침 개정시 반영하여 명확히 하도록 

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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